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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국은 1939년 ｢도서관 권리 선언｣을 통해 도서관 지적자유를 최초로 규범화한 국가로 평가되며, 이후에도 다양한 

선언과 성명서를 통해 지적자유를 도서관 철학과 윤리의 핵심 가치로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규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도서관 자료와 프로그램을 둘러싼 도전과 검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강화, 사서에 대한 압력 증가, 그리고 주별 차원의 지적자유 제한적 또는 보호적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양상을 검토하고, 각 주별 지적자유 관련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규제 유형과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단체와 도서관계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헌법과 ｢도서관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지식정보 접근권의 관점에서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사서의 전문적 판단과 직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country to standardize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through the 

Declaration of Library Rights in 1939, and has since declared intellectual freedom a core value of library 

philosophy and ethics through various declarations and statements. Despite this long-standing normative 

tradition,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seen a surge in challenges to, and censorship of, library materials 

and programs. This has led to greater control over information access, heightened pressure on librarians, 

and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t the state level that either restricts or protects intellectual freedom. 

This study examines patterns of intellectual freedom violations in libraries, focusing on rec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es and analyzes state-level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intellectual freedom 

in order to identify regulatory types and their characteristics. Furthermore, by analyzing policy response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library community, the study explored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 

responses to protect intellectual freedom. Based on these findings, it proposed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neutrality and public character of libraries in Korea, and to protect librarians’ 

professional judgment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Libra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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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도서관은 정치적․이념적 갈등 속

에서도 중립성을 견지하며, 이용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정보에 대한 평

등한 접근 권리를 보장해 왔다. 지적자유는 표

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

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개인은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

서직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

집․제공하며, 검열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

금까지 지적자유는 도서관이 민주사회에서 공

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는 데 핵심적인 토대

가 되어 왔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영

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 단

체 역시 다양한 선언과 성명서를 통해 검열 반

대와 지적자유 보장을 도서관 윤리의 핵심 가

치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

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지적자유

에 관한 선언｣(IFLA/FAIFE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통해 

도서관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호해

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서관 지적자유를 선언으로 가

장 먼저 규범화한 국가이며, 1939년 미국도서

관협회(ALA)의 ｢도서관 권리 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윤리 강

령｣(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9; 2008년 최종 개정), ｢독서

의 자유｣(Freedom to Read, 1953; 2004년 최

종 개정), ｢도서관: 미국의 가치｣(Libraries: An 

American Value, 1999) 등을 통해 도서관이 

민주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 가치로서 지적

자유의 수호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의지를 반

복적으로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규

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도전과 검열 사례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여러 민주주의 국가 가

운데에서도 미국은 이러한 추세가 특히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으며(Andrade & Revez, 2026), 

지적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문화적 논쟁

을 넘어 사회구조적․정치적 차원으로 확산되

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강화, 사서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압력의 증가, 

그리고 여러 주(state) 차원에서의 지적자유 제

한법과 제도의 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기본

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도서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

반 위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2023년 7월 ｢도서

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

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 이념이나 집

단의 압력으로부터 도서관의 자율성과 사서의 

전문적 판단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도서관은 누구나 차

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어야 하며, 

자료의 선정과 수집은 외부의 압력이나 검열로

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적자유

를 둘러싼 갈등은 특정 자료에 대한 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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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폐기 요구를 넘어, 도서관과 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와 검열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으로 그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형태로 전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도서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자유의 이념을 도서관 철학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옹호 운동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

원의 다양한 제도적 대응이 전개되고 있는 미

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미국의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

향을 분석하고, 각 주별 지적자유 제한법과 보

호법의 입법 동향을 검토하여 규제 유형과 그 

특징을 도출한다. 나아가 지적자유 수호를 위

한 전문가 단체 및 도서관계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

계가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사서의 전문적 판단과 직업윤리를 보

호하기 위한 법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2 선행연구

도서관의 지적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

심 원리로서, 도서관 철학과 사서직 윤리의 근

간을 이룬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도서관

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

개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대

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는 

1978년 미국 ｢도서관 권리 선언｣의 번역문이 소

개된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곽동철(1986)은 일제강점기 도서검열과 도서관

에서의 지적자유 문제를 다루며 국내에서 비교

적 이른 시기에 지적자유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

명하였다. 이후 김혜선(1994)과 손연옥(1996)은 

자료선정 과정에서의 사서 윤리 문제를 중심으

로 지적자유의 실천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정

현태(2000)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

으로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도

서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이후 연구는 주로 장서개발과 검열의 경계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장되었다. 장덕현(2011)은 

장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관련 문

제를 현장 사례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서구

에서는 외설적 표현이나 동성애 이슈 등 내용적 

측면에서 학부모에 의한 검열이 주를 이루는 반

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도서검

열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배경재(2022)는 도서관 장서검열 사례

를 정치, 법률, 선정성, 성범죄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사서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들은 정치적․선정적 

이유에 의한 검열과 달리, 저자의 성범죄 이슈

와 관련된 도서에 대한 배제는 검열로 보기 어

렵거나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사서

직 윤리선언과 현장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

함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김신영(2024)은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양상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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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현장 사서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대응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

다. 연구 결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

심으로 도서검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지적자유 침해에 대

응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부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들은 전문가적 자존감

의 상실, 사기 저하,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 인

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자기검열

에 기초한 소극적인 자료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도서관협회

(2024)는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

간하여, 도서관 자료를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

호하고 사서의 전문적 판단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기준과 지적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단계

별 대응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지적자유 침해

의 실태 분석이나 인식 조사, 윤리적 쟁점 정리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적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구체적이

고 실증적인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

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2.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향과 대응

2.1 지적자유 침해 동향

2.1.1 일반

ALA 지적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IF)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2014-2023) 미국 내 도서관 자료

에 대한 검열 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구분
검열 요구․
이의 제기(건)

총도서검열수(건) 검열 도서(권) 가장 많이 도전받은 도서

2023 938 9,021 4,240 -

2022 1,031 6,863 2,571 뺷Gender Queer뺸
2021 602 3,926 1,858 뺷Gender Queer뺸
2020 121 277 231

뺷Melissa뺸 
(이전 제목: George) 

2019 246 332 276
뺷Melissa뺸

(이전 제목: George뺸)
2018 231 256 218

뺷A Day in the Life of Marlon Bundo & Melissa뺸
(이전 제목: 뺷George뺸)

2017 243 302 259 뺷Thirteen Reasons Why뺸
2016 189 240 208 뺷This One Summer뺸
2015 229 230 193 뺷Looking for Alaska뺸
2014 235 235 183

뺷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뺸
* ALA Banned & Challenged Books 웹페이지의 Censorship by the Number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 1> 미국 내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 추이(20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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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OIF에 제출한 비

공계 보고서와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도서 검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LA, n.d.). 

2023년 한 해 동안 ALA에 접수된 도서관 

자료 및 자원에 대한 검열 요구(이의 제기)는 

938건이며, 검열 도서는 4,240권에 달했다. 이

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로, ALA가 20

여 년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해 

온 이래 최고 수준이다(ALA, 2024a). 2023년 

검열 보고서에서 따르면 압력 단체들이 학교도

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도 집중적인 검

열을 가했으며, 한 번에 수십, 수백 권의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

로 지적자유 침해 주체(n=954)를 살펴보면, <그

림 1>과 같이 이용자(28%), 학부모(24%), 압력

단체(21%), 위원회․행정기관(13%), 사서․교

사․직원(3%), 선출직 공무원․정부(2%) 순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침해 발생 기관별 분포

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54%)과 학교도서관(38%)이 대부분을 차지

했으며, 그 외 학교(5%), 대학 및 고등교육기

관과 기타 기관(2%)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명예 훼

<그림 1>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주체별 분포(2023 기준)

<그림 2>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발생 기관별 분포(20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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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유형별 분포(2023 기준)

손적 욕설, 온라인 괴롭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격과 신상 폭로, 보수단체의 조직적 표적화

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과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국 내의 도서

관 지적자유 침해 유형은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도서(76%)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도서

관 전시(5%), 도서관 폐쇄나 테러 위협(4%), 

협오범죄 위협(4%), 도서관 프로그램(3%), 영

화상영이나 영상물(2%)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도전이나 검열 시도뿐만이 아닌 제도적으로 사

서와 도서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EveryLibrary(2025)는 주 차

원의 입법과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모니

터링하여 <표 2>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규제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

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도서관 예산 삭감이나 

폐관 유도, 도서관이사회의 정치적 개입 확대, 

전문가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나 재정지원 제

한, 사서 자격요건의 폐지를 통한 전문성 약화 

시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1.2 학교도서관

미국 내 학교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사례도 급

증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옹호하는 미국

의 대표적인 문학․인권 단체인 PEN America에 

따르면,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

해는 ‘도서 금지(book ban)’로 나타나며, 그 대

상은 주로 유색인종 작가, 성소수자 작가, 여성 

작가의 작품과 인종차별, 성, 젠더, 역사에 관한 

도서이다. 최근 3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도서 금

지로 인한 지적자유 침해는 <표 3>에 정리한 바

와 같다(PEN America, 2022; 2023; 2024). 도

서관에서 특정 도서의 내용이나 관점 때문에 공

식 절차 없이 도서를 제거하거나 제한했다면, 그 

도서 금지는 검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arnar et al., 2021). 

2023-2024학년도 공립학교 및 학교도서관에

서 발생한 도서 금지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0,046건으로, 이는 사서의 자기검열(도서 선정

에 대한 주저 증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도

서의 구매 제한, 학급문고에서의 배제, 작가초

청 행사 및 도서 박람회 취소 등 이른바 ‘가벼운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적․정책적 해법  151

유형 내용

직원(사서)에 대한 형사 처벌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및 그 종사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들로, 음란물 관련 법률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소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서에게 민사상 처벌 책임을 지우려는 법안 발의함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제한
외설(obscenity) 혹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가 이어짐

도서등급시스템(book rating system) 도입
특정 도서를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도서관에서 제거하거나, 특정 연령대

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함

도서관 운영정책 규제
도서관 운영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함(특히 장서 

개발 정책이나 자료 이의 제기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도서관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제한함

부모 통제․통지 의무 부과
과도한 부모 통제․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자료를 분리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분열적 개념(divisive concepts) 교육 금지 인종, 성별, 성소수자 등 특정 개념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함

도서관 운영 개입
도서관의 예산 삭감 혹은 폐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서관이사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 확대를 명문화함

도서관협회의 참여나 예산 지원 제한, 사서 

자격요건의 폐지

도서관협회․전문가단체,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서에 대한 

인증․인가 요건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함

사서의 전문성 제한
면허․자격증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사서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

려 함

<표 2> 미국의 지적자유 침해와 도서관 규제 유형

구분

도서 금지 수

의미2021-2022

학년도

2022-2023

학년도

2023-2024

학년도

전면

금지

학교도서관․

교실(교육과정)
333 1,263 4,295

∙일부 또는 모든 학교도서관과 교실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금지하고 동시에 교육과정에 포함

되는 것도 금지함

부분적

금지

학교도서관 337 604

1,347

∙학교 관리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특정 도서를 학교도서관에서 배제한 사례를 

의미함. 이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특정 도서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학년(예: 고등학교) 도서

관에서는 허용되지만 저학년 수준 도서관(예: 중학

교) 혹은 학년별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판사의 

권장 연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임

교실(교육과정) 487 29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당국이 교실 내의 자료나 

교육과정, 권장도서 목록에서 특정 도서를 금지한 경

우를 의미함. 이는 해당 도서가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서 이용가능한 경우에도 교실(교육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표 3> 미국의 공립학교 및 학교도서관 도서 금지 유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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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soft censorship)’로 분류되는 사례는 포

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도서관 내에

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PEN America, n.d.). 학교에서의 ‘도

서 금지’는 교실(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에서 

전면 금지, 교실(교육과정) 또는 학교도서관에

서 부분적 금지, 그리고 재심의에 따른 일시적 

금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심의에 따른 일

시적 금지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 제한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ALA의 뺷지적자유 

매뉴얼(Intellectual Freedom Manual)뺸에 제

시된 절차적 모범, 즉 ‘재심의 과정이 종결될 때

까지 해당 자료와 서비스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

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는 권고에 반하는 조치이다.

최근 들어서는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검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사서

나 교육자를 압박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이어

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서를 제한하고, ‘외설적’ 또는 ‘미성

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자료를 제공한 사

서에게 형사 처벌(징역․벌금)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제안되거나 심의되고 있다. 이

처럼 지적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의 취지는 ‘아

동에게 유해한 성적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도

서관이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법안에

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한’에 대한 해석의 모

호성으로 인해 사실상 이는 이념적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와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학교 

및 학교도서관의 정책결정권자가 사서와 교사

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많은 교육구에서는 교육 목적

의 면책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사서는 논란

의 소지가 있는 도서에 대한 자기검열이 일어

난다는 보고도 있다(Natanson & Kaur, 2024; 

EveryLibrary, 2023; 2024). 

2.2 대응

2.2.1 법제적 대응

2024년 3월 기준 미국 27개 주에서 약 100건

의 지적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57건의 보호적 법안도 심의 

구분

도서 금지 수

의미2021-2022

학년도

2022-2023

학년도

2023-2024

학년도

일시적

금지

재심의 기간 

(일시적 접근제한)
1,375 1,466 4,404

∙도서 금지 민원이 발생하여 재심의 중에 어떤 제한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특정 도서가 배제된 경우로, 

궁극적으로 해당 도서가 서가에 반환된 경우를 포함함. 

이러한 도서 제거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당 

도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National 

Coalition Against Censorship(NCAC) 및 ALA의 

절차적 모범에 반하는 조치임. 교육구마다 다르지만 

재심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며, 이에 특정 도서의 

금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합계 3,178 3,918 1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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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례 논란

∙플로리다주 HB 1557: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Act
 - 제정: 2022년 3월 28일 제정, 2022년 7월 1일 시행
 - 내용: 일명 ‘Don’t Say Gay’ 법안으로 불림. 학생의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명시함.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대상으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
성에 대한 수업을 금지함

∙플로리다주 대표 변호사들은 소송 기각 동의안에서 HB 1557이 
교실 교육에만 적용되고 학교도서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 문구가 불명확하여 교사들이 과잉 반응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많은 학군에서 HB 1557을 교실 및 학교도서관에서 성소수
자 인물이 등장하는 도서나 자료를 수업․도서관에서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보고됨

∙플로리다주 HB 1069
 - 제정: 2023년 5월 제정, 2023년 7월 1일 시행
 - 내용: 학교도서관 및 수업 자료에 대한 부모나 지역 주민의 

이의 제기․제거 절차를 규정함. 특정 자료가 ‘음란하거나 성적 
내용이 묘사된 것’으로 판단되면 지정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의 제기 도서는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비치를 중단해야 함

∙해당 법령과 주 정부의 관련 지침으로 인하여 2023-2024학년도 
도서 금지 운동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플로리다 법령에 따라 ‘성적 행위’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는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스토예프스키, 헤밍웨이, 토니 모리슨 같은 
작가들의 도서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음

∙테네시주 SB 2407: Age Appropriate Materials Act
 - 제정: 2022년 3월 24일 제정, 2022-2023학년도 시행
 - 내용: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연령 적합성과 자료 목록의 투명성

을 규정하고 있음.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선출직 위원회 
담당자에게 주 전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특정 도서를 영구적으
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교육 목적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교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및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교실 내(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미리 
교실에 있는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 사서에게 송부해야 
하며, 사서가 해당 목록을 검토한 뒤에 금지도서 여부를 확인하고 
교실에 비치함. 교실 내에 비치된 도서목록은 학부모가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교실에 있는 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전에는 교육 목적이면 면책되었으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교사 
및 사서가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짐. 교사는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교실에 비치된 도서 전체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일련
의 사건 즉, ‘whole sale ban’이 발생함

∙유타주 HB 374: Sensitive Materials in Schools Law
 - 제정: 2022년 3월 말 제정, 2022년 5월 4일 시행
 - 내용: 학교에서 ‘민감한 자료’를 금지하고, 지역 학교에 ‘주 법률에 

따라 포르노로 정의된’ 자료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음. ‘민감한 
자료’란 도서, 전자자료, 시청각 자료 등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여, 교육적․문학적 가치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미성
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콘텐츠를 포함하는 자료를 의미함

∙실제로 학교에서는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학 작품을 배제했으며, 
일부 도서는 다음과 같음

 - Toni Morrison의 뺷The Bluest Eye뺸 
 - Erika Sanchez의 뺷I Am Not Your Perfect Mexican Daughter뺸
 - Margaret Atwood의 뺷The Handmaid’s Tale뺸
 - John Green의 뺷Looking for Alaska뺸
 - Juno Dawson의 뺷This Book is Gay뺸 
 - Judy Blume의 뺷Forever뺸

∙아이오와주 SF496 
 - 제정: 2022년 5월 26일 제정, 2023년 7월 1일 시행
 - 내용: 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대한 주 법률로 모든 자료는 ‘연령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함.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설문, 커리큘럼 등 어떤 
형태의 교육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Don’t Say Gay/Don’t 
Say LGBTQ” 법으로 알려짐. 학교도서관 소장 도서 중 성행위 
관련 설명이나 시각적 묘사가 포함된 자료를 공립학교 도서관에
서 제거하도록 규정함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2023학년도에는 아이오와주 내에
서 14건의 도서 금지가 보고되었지만, SF 496이 시행된 2023-2024
학년도에는 수천 건의 도서 금지 운동으로 이어짐 

∙애리조나주 HB 2495: Prohibiting Sexually Explicit Materials 
in Schools

 - 제정: 2022년 7월 6일 제정, 2022년 10월 1일 시행 
 - 내용: 공립학교는 학생에게 수업, 추천, 참고 등 어떤 방식으로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사용하거나 학생에게 소개할 수 없음
을 규정함. 예외적으로 교육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동의 없는 
학생은 대체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논란이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육자와 사서에게 냉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음

*Natanson & Kaur(2024); EveryLibrary(2023; 2024)의 법령추적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표 4>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적자유 제한 관련 입법 사례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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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한편, 유타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

주, 일리노이주 등 11개 주에서는 지적자유 제

한법과 보호법이 동시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이는 정치적․문화적 분열이 입법 과정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논의의 

범위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지적자유, 검열에 관한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되

고 있다(Natanson & Kaur, 2024). 

이러한 가운데 2023년 6월 최초의 검열 금지

법인 ｢Public Act 103-0100｣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의 목적은 도서관과 일리노이 주민의 ‘독서

의 자유(Freedom to Read)’에 대한 확고한 지

지를 천명하고, 사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

하여 도서관 자료 선정에 대한 전문적 재량권

을 존중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검열과 관

련하여 검열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목적

으로 하기보다 외부로부터 도서관 자료에 대한 

부당한 검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지닌다. 일리노이주에 이어서 메릴랜드주와 

미네소타주에서도 보호적 법안이 연이어 통과

되었다. 이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주 차원에서 지적자유와 독서의 자유 보장을 

위한 표준(State Standards)을 설정하려는 입

구분 내용

일리노이주 HB 2789:

Public Act 103-0100

∙제정: 2023년 6월 14일 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내용:

 - 외부의 압력과 무관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도서나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제거 또는 제한하려는 시도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서로 구성된 적절한 직원을 배치함을 명시함

 - 당파, 교리적 반대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ALA의 ｢도서관 권리 선언｣을 채택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및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특정 도서나 자료를 금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에서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할 것을 명시함

 - 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은 당파, 교리적 반대 때문에 자료를 금지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ALA의 ｢도서관 권리 선언｣을 채택하거나,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실상 검열을 금지하며,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서관은 주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메릴랜드주 SB 738: 

Freedom to Read Act

∙제정: 2024년 4월 25일 제정 및 시행

∙내용:

 - 메릴랜드주 전역의 도서관, 특히 공립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주 차원에서 정립하고 있음

 - 도서관에서 저자의 출신, 배경, 견해 또는 이념적․정치적 반대 등의 이유로 자료의 제외 

또는 제거를 허용하지 않으며, 지역 교육당국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

 - 검열을 거부하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와 해당 조항 위반 시 주정부 지원금 박탈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검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료는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함. 즉, 자료의 즉각적인 제거(next removal) 방지 조항이 포함됨

<표 5>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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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보호적 법안은 공

통적으로 ALA의 ｢도서관 권리 선언｣의 취지

를 반영하여, 당파적 입장이나 이념, 저자의 출

신․배경․견해 등을 이유로 특정 도서를 금

지하거나 제거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자료 제거와 

검열을 제한하고, 사서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한편 법적 보호 및 면책을 

부여하며, 주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조건을 명확

히 함으로써 도서관 예산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어서 EveryLibrary Institute(2023)가 제

안한 차별금지 입법 모형인 ｢Libraries for All 

Act｣는 도서관이 정치적․이념적 압력이나 차

별적 요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정보 접근을 보

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입법 모형은 <표 6>

에 보는 바와 같이 기본 원칙, 구체적 요구 사

항, 입법 프레임워크 초안, 법안 예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확산되

고 있는 도서관 자료 검열과 사서에 대한 제도

적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도서관이 모든 시민

을 위한 개방적이고 안전한 지식 공간으로 유

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개입과 차별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서

의 전문적 판단과 직업적 자율성을 존중함으로

써 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2 도서관계의 정책적 대응 

미국은 앞서 살펴본 법제적 대응 외에도 도

서관 전문가 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연대를 통하

여 지적자유의 핵심 가치 선언, 현장 대응, 정보 

기반 구축, 사법적 방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보호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주요한 내

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자유 수

호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특히 ALA는 ｢도서관 권리 선언｣, ｢윤리 강령｣, 

｢독서의 자유｣, ｢도서관: 미국의 가치｣등 주요 

선언문과 성명서를 제정하고, 뺷지적자유 매뉴

얼뺸(Intellectual Freedom Manual)을 지속적

으로 갱신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지적자유 선언

과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2024

구분 내용

미네소타주 Minnesota 

Statutes, 134.51.

Access to Library 

Materials and Rights 

Protected

∙제정: 2024년 5월 17일 제정, 2024년 8월 1일 시행

∙내용: 

 - 도서관 자료 접근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 즉, 도서 및 자료를 특정 관점이나 메시지, 사상, 

의견을 이유로 금지․제거․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적용범위는 시/카운티가 운영하고 무료로 주민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 

도서관, 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 도서관까지 광범위함

 - 자료관리의 전문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자료 선정․재고․이의 제기 정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면허를 가진 library media specialist, 도서관학 석사 학위 소지자, 

도서관학 전문 지식 있는 사서 또는 전문 인력 등)으로 한정함

 - 도서관이나 그 운영 주체는 장서관리정책, 이의 제기(challenge) 및 재고(reconsideration) 

절차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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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칙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개발할 때 직업윤리에 따라 
행동한다. EveryLibrary Institute는 이러한 실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시민권법
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1964년 시민권법은 특정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차별금지 조치를 제공한다. 이 법은 
공공시설,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기관, 그리고 고용 관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LSTA와 같은 연방기금을 받는 공공도서관은 연방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고용, 계약 체결, 시설 이용 등이 포함된다.

∙많은 주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도서관은 이러한 법률을 정책에 포함하
는 대신 자발적인 윤리지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도서관 정책을 시민권법 기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하고, 도서관이 공공시설로 명확히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성소수자 및 흑인, 원주민, 소수인종 관련 콘텐츠와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 도서 금지는 종종 
해당 콘텐츠가 외설적이거나 해롭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도전은 특정 도서를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에 속한 커뮤니티를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DEI 실천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차별적인 견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도서관 정책에 시민권 원칙을 통합하면 도서의 ‘적절성’ 여부가 아닌, 보호 계층을 위한‘관련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 계층과 관련된 도서의 내용 자체를 근거로 도서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EveryLibrary Institute는 주 도서관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도서관 정책에 통합하는 입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DEI 원칙을 강화하고, 도서 및 자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방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이 단순한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요구 사항

(A) 주 내 모든 공공도서관은 주 시민권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B) 주 내 모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하며, 해당 정책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소수자, 장애, 종교 및 기타 
보호 계층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 이 정책은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 
및 활동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장서개발: 도서관 소장 자료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관점, 문화, 언어, 경험을 
반영하고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료 접근: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장애인 
또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전시 및 전시물: 도서관 전시 및 전시물에 다양한 문화, 경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4) 시설 이용: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되게 적용되는 정책(행동 수칙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5) 근무 환경: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괴롭힘의 포괄적인 정의 및 예시, 

신고 및 조사 절차, 괴롭힘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6) 인터넷 접근 및 디지털 서비스: 모든 이용자가 인터넷 및 디지털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자원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이용자의 보호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8) 자료 이의 제기 및 검토 정책: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민원인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특정 보호 계층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9) 직원 교육 및 인사 정책: 지역 도서관이 모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개별 
도서관은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및 도서관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사 정책은 도서관의 다양성, 포용성, 차별금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표 6> 차별금지 입법 모형인 ｢Libraries for All Act｣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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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입법 프레임워크 초안

(입법 취지 포함)

∙법안 명칭: 공공도서관이 1964년 시민권법의 제2조(Title II), 제6조(Title VI), 제7조(Title VII) 

및 관련 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민권 보호, 차별금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

∙SECTION: 약칭 예시

  “(○주) 공공도서관 차별금지법” 

  “(○주) 모두를 위한 도서관법” 

  “(○주) 평등한 도서관 접근법” 

∙SECTION: FINDINGS(입법 취지 및 근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b) 주는 다양한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공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한다.

 (c) 1964년 시민권법의 제2조(Title II), 제6조(Title VI), 제7조(Title VII) 및 주 공공시설법은 

공공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차별금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d) 공공도서관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도서관 환경이 포괄적이고, 환영받을 

수 있으며, 주의 다양한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e) 공공도서관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시민권법, 차별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f) 공공도서관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원칙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검열, 차별, 편견 없이 다양한 사상과 정보를 수용하고 표현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g) 공공도서관은 공공시설로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도서관의 서비스, 시설,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서관이 편견이나 괴롭힘이 없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사명이며,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h) 공공도서관은 지적자유와 탐구 문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보복, 조롱, 차별의 

두려움 없이 폭넓은 주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따라서, 주는 자유로운 표현, 탐구, 발견의 원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주 및 연방 시민권법, 차별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적용 예시

(1) 주(州) 공공시설법을 개정하여 ‘공공도서관’을 해당 시설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한다.

 - 예시: ‘공공시설’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혜택,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대중의 이용을 유도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주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도서관 및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주 기금 지원 기관을 포함한다. 

(2) 관련 주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도서관 정책이 주 시민권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

한다.

 - 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장서개발, 전시, 회의실 이용, 이용자 행동 규정, 인터넷 이용, 

자료 재검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유지해야 한다. 

도서관 정책은 ｢주 평등 이용법｣의 목적과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하며, 인종,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신념, 피부색,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주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주 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위한 모범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예시: 공공도서관이 장서개발, 전시, 회의실 이용, 이용자 행동 규정, 인터넷 이용, 자료 재검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 평등 이용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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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ALA는 미국 의회도서관(LC)에서 전

국 도서관 단체, 출판 연맹, 교육기관, 재단, 작

가 및 지적자유 옹호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

서 검열에 대응하고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강

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적자유정상회

의’(National Intellectual Freedom Summit)

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도서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

고,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연합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다(ALA, 2024b).

둘째, 검열 반대 및 옹호 활동,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실무적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주

도하고 있는 단체는 National Coalition Against 

Censorship(NCAC)이다. NCAC는 지난 40여 

년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원칙

에 기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검열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학교와 도서관

에서의 도서 검열, 미술관․박물관․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예술 검열, 출판 및 영화․연극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표현 제한 사례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 예술가, 큐

레이터, 작가, 출판인, 영화 제작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검열 사례에 공동으로 대응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

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

련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워크숍, 가이

드라인, 사례집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들이 검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특히 검열을 비롯한 지적자유 침

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 도서관, 예술기관, 창

작자 단체, 시민단체 등 각 주체가 현장에서 실

질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 등 참고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NCAC, n.d.).

셋째, 도서관 현장에서 사전에 검열 혹은 도

전받고 있는 도서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하고 있

다. 2024년 2월부터 Unite Against Book Bans 

(UABB)는 <그림 4>에 보는 바와 같이 ‘Book 

Resume’를 통해 검열 도서의 출판 정보, 줄거

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서

평, 수상내역, 관련 언론 기사 링크, 교육 가이

드(가능한 경우), 이용 대상(연령), 검열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현장

에서는 특정 도서에 대한 도전이나 이의 제기 

등 각종 검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도서의 

이력을 도서관 관리자, 서평위원회, 선출직 공무

원, 도서관 이사회 등과 공유한다. 이러한 절차는 

궁극적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도서관 

자료를 보호하고, 지적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대

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한편, UABB는 

이용자의 읽을 권리를 옹호하고 정부 기관의 

독서 자료 검열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ALA를 

포함한 도서관․전문직 단체, 출판계를 중심으

로 약 200여 단체와 수만 명의 개인 지지자가 

참여하는 반검열․지적자유 옹호 이니셔티브이

다(UABB, n.d.). 

넷째, 법적 분쟁에 직면한 사서, 교사,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 대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검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판례 

형성을 통해 지적자유 수호의 법적 기반을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Freedom to Read 

Foundation(FTRF)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

다. FTRF는 1969년 ALA가 설립된 비영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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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ABB의 검열 도서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률․교육 단체이지만 법적․재정적으로 독립

된 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도서 

검열 및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대응하여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

으며, 최근에는 도서 접근을 제한하는 일부 주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FTRF는 

사서와 도서관 종사자, 교육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교

육과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지적자유 관련 연

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현

장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금서 

주간(Banned Books Week)’ 등 공공 캠페인

을 지원함으로써 도서 검열 문제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FTRF는 선언적 규범을 넘어 도

서관 지적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기

구로 기능하고 있다(FTRF, n.d.).

요컨대 미국은 전문가 단체인 ALA를 중심

으로 도서관계가 지적자유 관련 모범적 규범과 

정책의 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

하여 지적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옹호 및 

현장 대응,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 이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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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축적과 공유, 법적 대응을 통한 사서직의 

보호를 담당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

를 잘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시사점

미국 내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동향과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주정부 및 도서관계의 대응

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내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

안 검열 대상이 된 도서는 총 4,240권으로, 전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이다. 지적자유 침해

는 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발생하

였으며, 침해 주체는 이용자와 학부모를 비롯해 

압력단체, 위원회․행정기관, 사서․교사․직

원,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의 지적자유 침해는 특

정 도서에 대한 도전이나 검열에 국한되지 않

고, 도서관 전시, 도서관 프로그램, 영화 상영이

나 영상물 제공에 대한 제한은 물론, 도서관 폐

쇄 요구나 테러 및 혐오범죄 위협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그 양상이 점차 다각화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둘째,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도서관 지적자

유와 관련된 제한적 법안과 보호적 법안이 병

존하여 발의․추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입법 동향은 각 주의 정치적 성향과

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

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호하고 사서에게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보호적 성격의 법안이 추진되

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개념 규정이 모호한 법

률을 근거로 정책결정권자가 사서에게 특정 도

서의 제공을 제한하도록 압박함으로써 현장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환경은 도서관 지

적자유 보호의 수준을 주별로 상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적자유의 제한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법제적 대응 외

에도, 미국의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 체계는 지

적자유의 핵심 가치 선언, 현장 대응, 정보 기반 

구축, 사법적 방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보호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즉 미국 도서관계

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1) 도

서관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자유 관련 모

범적 규범과 정책의 정립, (2) 지적자유와 표현

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

기 위한 교육․옹호 및 현장 대응, (3)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 이력 정보의 축적과 공유, 

(4) 법적 대응을 통한 사서직의 보호를 담당함

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전문가 단체들이 채택한 각종 

선언문과 윤리강령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

열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

러한 규범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일부 주를 중심으로 지적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제화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사서가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전문직 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선언적 규범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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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적․정책적 해법

3.1 국내 지적자유 침해 동향

국내의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미국의 상황

에 못지않게 우려할 수준이다. 최근 한국도서

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주요 언론에 보도된 지적자유 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 상황은 <표 7>에 정리한 바와 같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선정․보급한 ‘나다움어

린이책’과 관련하여 성교육 도서를 비롯한 일부

구분 사건/논란 주요 내용 대응

성교육․성평등 
도서

(나다움어린이책) 

충남 공공도서관 성교육․
성평등 도서 논란

∙충남지역 일부 공공도서관에 대해 보수 성향 
학부모․시민단체가 성교육․성평등 관련 도
서를 제거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일부 도서관이 책을 제거함으로써 논란이 됨
(전지현, 202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에 대한 일
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2023년 7월 31일)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024년 8월 
1일)

∙한국도서관협회 ｢시대착오적인 충남
도의회 ‘충남 금서조례(안)'의 즉각
적인 폐기와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2024년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공공도서관
이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법적 지정 
없이 열람 제한한 사례는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는 취지) 발표(2025년 9
월 8일) 

서울시의원과 학부모단체
가 기자회견

∙전국 공공․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관
련 도서를 ‘유해도서’로 규정해 폐기․열람 제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이규희, 2023)

경기지역 학교의 성교육 도
서 2500권 폐기 논란

∙경기도 일선 학교에 성교육․젠더 관련 도서에 
대한 목록 제출․조치 요구가 있었고, 시민단체
는 이를 검열로 규정하며 비판함(김나연, 2024)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
화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검열의 시스템화 구축 논란

∙충청남도의회 및 도지사의 성교육 도서 소장 
문제 방안 마련 공식화 및 조례 제정 건 (김소
연, 2024)

작가 및 대상의 
범법 행위 
관련 도서

아동 성추행 작가 도서의 
열람 제한 논란

∙서울 성북구 공공도서관이 아동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아동문학 작가의 작품을 열람 
제한(서가에서 창고 이동) 조치해 논란이 됨. 
작가의 범법행위와 작품 접근 제한 여부가 문
제로 제기됨(김남영, 2021)

-

뺷비극의 탄생뺸도서관 열람 
제한 논란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의 도서관 열람 제한 논란(김도연, 2021)

정치적 
논란 도서 

뺷반일종족주의뺸 도서에 대
한 추천도서 목록 명시 안
내문구에 대한 저자 명예훼
손 소송

∙도서에 안내문구 부착에 대해 저자가 파주시와 
파주 도서관장 등 관계자에게 소송 제기(채혜
선, 2021) 

-

뺷스톱더스틸뺸의 희망도서 
미처리건

∙일부 공공도서관이 미국 관련 음모론 책 Stop 
the Steal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소셜 논란이 
신문 보도로 다뤄지며, 도서 선택과 정치적 중
립 문제가 부각됨(이영근, 2025)

작가의 명성과 
작품 가치 논란

경기도교육청의 노벨상 작
가 한강의 뺷채식주의자뺸 폐
기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뺷채식주의자뺸를 ‘청소
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분류해 폐기 권고 대상
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됨. 작품과 
작가의 사회적․문학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됨(현예슬, 2024)

-

역사왜곡자료 논란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
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
례｣ 제정 및 통과(2025.12)

∙리박스쿨 도서를 비롯한 일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 통과를 두고 ‘역사
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
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논란(명미정, 2026)

∙한국도서관협회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의 즉각적인 폐기 요구와 도서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2025년 
12월 22일)

<표 7> 국내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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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 배제, 이용 제한, 이관 또는 제적을 

요구하는 민원이 도서관 현장뿐 아니라 국민신

문고와 상급기관 등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

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전문직의 판단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는 사

례도 다수 보고되었다(김신영, 2024). 이에 한국

도서관협회는 2023년 7월 ｢도서관에 대한 일체

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를 발표하였고, 2024년 8월에는 뺷도서관 지적자

유 가이드라인뺸을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다. 

이처럼 성교육․젠더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

서 사실상 제거․제한한 논란 외에도 작가의 

범법 행위와 해당 도서의 열람 제한건, 노벨상 

수상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과 도서 비치 논쟁, 

안내 문구 부착으로 인한 저자 명예 훼손 등 소

송 제기건, 정치 관련 도서의 이용 제한 및 폐기 

요구건, 리박스쿨 논쟁으로 촉발된 역사왜곡 

도서 비치 문제와 최근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

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통과로 인

해 도서관 장서 구성과 이용에 대한 공적 개입

의 정당성 및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더욱 첨

예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 통과된 군포시 조례는 ‘역

사왜곡 자료 안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도

서관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병렬적으로 제공하

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승인한 특정 해

석을 담은 도서만을 도서관이 수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는 도서관의 본

질적 기능인 정보 접근의 다양성과 지적 탐구

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도서관의 공적 역할 사이에 중대한 긴장을 초

래한다. 최근 국내에는 정치․역사 관련 자료

를 둘러싼 행정적 개입과 접근 제한 요구가 반

복되면서 도서관 지적자유가 구조적으로 위축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자

유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도서관위원

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틀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 발의된 해당 조례는 제도적 위

상과 규범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3.2 법제적․정책적 해법

3.2.1 도서관법 일부개정 

현재 한국에서 사서가 자기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

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간행물의 유해성 심

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과 ｢청소년보호법 시

행령｣ 제9조 관련 별표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보

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만으로 사서의 자기검열을 회피하기에 충분하

거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시행령상의 기준은 간행

물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위한 심의 체계로서 

참고 기준을 제공할 뿐이며, 법원 판례 역시 도

서관 장서 구성이나 사서의 전문적 판단 행위

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미국

에서도 실제로 금지된 도서 가운데 밀러 테스

트(Miller test)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보고(PEN America, 2023)와 맥

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도서관협회와 전문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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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선언문과 윤리강령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으나, 이러한 규범은 사실상 법적 구

속력을 갖지 못한다. 우리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

호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서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역시 사서의 

자기검열과 관련한 법적 보호 논리의 일부 근

거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보다 명확하고 실질

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도서관법｣ 또는 지적자

유 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개정, 나아가 국

가 차원의 정책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즉, 사서

직이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

립된 상태에서 전문직 윤리를 준수하고 지적자

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호적 법 제

정 사례와 유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도서관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의 공적 역할

과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을 제공해야 할 공적기관임을 법적으로 선

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도서관의 지적자유

는 다양한 외부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해되

고 있다. 정치인이나 특정 학부모 단체를 중심

으로 성 관련․성평등 도서, 정치적․종교적 주

제를 다룬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이나 비치 중

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도서관 자료의 평등한 접근과 이용 원칙

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서들에게 

자기검열을 유발하여 자료 선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보다는 갈등 회피를 우선

시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장서 구성의 

왜곡과 도서관의 지적자유 수호 기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2조의 기본이

념 규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제7조의 도서관의 책무, 그리고 제43조 제

3항의 사서 관련 규정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

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표 8>에 제시

한 바와 같이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한

다. 아울러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근거하

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적자

유 보호를 개별 도서관이나 사서의 자율적 판단

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 영

역으로 명확히 위치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2.2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고시

(告示) 제정 

2024년 8월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민간 차원의 권

고 기준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도서관 현장에서의 사

서 자기검열을 예방하고 지적자유 보장의 기본 

원칙과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칭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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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

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

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

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서관

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

전에 기여

2.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도서관 접근 및 이용환경 

조성

3. 도서관이 제공하는 도서관자료의 무료서비스

4.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지적자유 보장

수정 및 추가(유사 사례: 국

방개혁법, 농업식품기본법, 

노인복지법, 건축법 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

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

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

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

을 지원하여야 한다. 

수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참고: 의료법제68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2의 제

4항 등)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

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구 추가

제43조(사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43조(사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

원의 지적자유 수호와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구 추가

<표 8> ｢도서관법｣ 일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안)

체육관광부 고시 형태로 제정․공표할 것을 제안

한다.

고시는 법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관련 기관과 현

장에 대해 일정한 규범적 통일성과 준수 기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

에서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정호경, 2018). 특히 도서

관 지적자유 보호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개별 도서관 운영 주체가 모두 연관되

는 영역에서는 단순한 권고 수준의 지침이나 내

부 행정규범에 그치기보다 행정 운영 전반에 걸

쳐 적용 가능한 통일적 기준으로서의 고시 형태

가 보다 적합하다. 따라서 제안한 정책안은 법

적 구속력과 정책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설계로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여러 행정기관과 이해집단에 의

해 정치적․종교적․재정적 압박, 법적 분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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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료 열람 및 접근 제한 요구 등 다양한 형태

의 개입이 반복되면서, 도서관의 지적자유는 구

조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도서

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

광부는 도서관의 발전과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의 질적 강화를 위해 도서관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관리할 제도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지적자유 보호를 위한 보다 일관되고 체

계적인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고, 다음 <표 9~10>과 같이 ｢도서관의 지적자

유 보장에 관한 지침(안)｣을 고시 형태로 제정

할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국가도서관위원회는 해당 지침의 제

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 시기, 추진 절차, 기관

별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

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① 성격: 행정규칙 

② 명칭: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

③ 방법: 국가도서관위원회 의결을 통한 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공표

④ 법제화 내용: ｢도서관법｣ 일부개정을 통한 법제화 근거 확보 및 아래 <표 10>의 내용을 담아 위임 규정에 

의한 지침(안) 제정(아래 2가지 방안 검토) 

 ㈀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 부령

 ㈁ ｢도서관법｣ ￫ 부령

 ㈂ 위 법적 근거에 의한 자치조례 및 도서관운영규정 반영

<표 9> 가칭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안)’ 제정의 방법론적 구상

제1조(목적)

제2조(용의의 정의) 지적자유, 지적자유 침해, 검열, 자기검열 등

제3조(적용대상)

제4조(법령,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5조(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의 원칙)

제6조(지적자유 침해의 판단)

    ① 도서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② 도서관자료 개발과 서비스

    ③ 도서관의 자기검열

    ④ 도서관 이용기록

제7조(도서관의 책무와 교육)

제8조(도서관 지적자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지적자유 침해 관리 및 보고)

제10조(재검토기한)

제11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표 10> 가칭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안)’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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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서관

협회, 학교도서관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공

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

히 검토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

가 지침 제정 이후에는 정기적인 개정 주기 설

정, 적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

도서관위원회 보고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2.3 도서관계의 정책적 대응

앞에서 제시한 ｢도서관법｣ 개정과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통한 법제적 기

반 위에 정책적인 보완장치로 다음과 같이 도서

관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통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상설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출판

사, 도서관, 저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침

묵하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집단적 대응이 어

려운 실정이므로,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공동

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위

원회 산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가칭 

‘지적자유보호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시민․이용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

하여 도서관이 특정 집단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를 지양하고, 이용자 전반의 의

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마

련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기

존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

로써 도서관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 지적자유 침

해 사안이 저자 및 출판사와의 정보 공유나 협

의 없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의견 청취 및 공동 대응 절차

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도서관 현장의 장서개발 역량을 강화

하고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매뉴얼과 지침의 

전면적 갱신을 전제로 한 사서 교육 지원이 요

구된다. 최근의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와 지

적자유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사서직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서 및 사

서교사 등 도서관 운영 주체들이 지적자유 원

칙에 근거한 일관된 실무 판단을 내릴 수 있도

록 표준화된 장서개발 모형의 개발도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대

한 표준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마

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창구’ 기능

을 확대․개편하여, 검열 사례와 대응 과정, 논

란이 된 도서 목록 및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공

론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나 협

회 차원에서 해당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국내에는 도서관 지적자

유 침해 현황에 대한 공적 통계나 정기적 조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ALA의 사례와 같

이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

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

로는 도서관계, 작가 단체, 출판계, 시민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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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적자유 침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미국에서는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가 급

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ALA OIF 통계 집

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검열 사례가 보고되

었다. 침해는 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서 발생하였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제한을 넘

어 도서관 프로그램, 전시, 영상물 제공, 시설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각 주에서는 지적자유를 보호하는 법안과 

제한하는 법안이 병존하여 발의․추진되고 있

으며, 이는 주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제

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환경은 

지적자유 보호 수준의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키

는 동시에 검열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가능성

도 내포한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도서관계는 

선언과 윤리강령을 통한 가치 정립, 지적자유 

관련 사서교육․옹호 및 현장 대응, 검열 사례

의 체계적 축적과 공유, 사법적 대응을 결합한 

다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미국

의 사례는 지적자유 보장을 선언적 규범에만 의

존할 경우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용자의 알 권리를 도서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법제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

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성교육․젠더 관련 도서의 

사실상 제거 또는 이용 제한 논란을 비롯하여, 

작가의 범법 행위를 이유로 한 도서 열람 제한 

사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문학 작품 

비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 안내 문구 부착으로 

인한 저자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 제기, 

정치 관련 도서의 이용 제한 및 폐기 요구, 이른

바 리박스쿨 논쟁으로 촉발된 역사 왜곡 도서 

비치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

히 최근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

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통과는 행정적 개입과 

접근 제한을 제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로서 도서관의 지적자유가 구조적으로 위축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

응은 개별 도서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질 문제

가 아니라 국가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도적 틀 속에서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법제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서관법｣에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4년 8월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

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한

계를 지닌다. 따라서 현행 ｢도서관법｣ 제2조 상

의 기본이념 규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규정, 제7조 도서관의 책무 및 제43조 

제3항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보장할 수 있

도록 ｢도서관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현장에서 사

서의 자기검열을 예방하고, 지적자유 보장의 

기본 원칙과 지적자유 훼손에 대한 판단 기준

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설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지적자유 보

장에 관한 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형태

로 조속히 제정․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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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서 제시한 법제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적 대

응으로 이해당사자 협력에 기반한 상설 거버넌

스 구축, 사서 교육 및 장서개발․대응 지침의 

정비, 검열 사례 공유와 공적 실태조사 체계 마

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적

자유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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